
■ 주택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

인가번호 2024 – 주택과 – 주택조합설립인가 -1

조 합 명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

대 표 자 최양례 생년월일 1960.06.21.

사무소 소재지
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, 201호 (석수동, 태양빌딩)

(전화번호:  031-472-9981)                    

조합원 수 213명 주용도 공동주택

「주택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

같이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합니다.

2024년  10월  8일

안 양 시 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
